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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2021년 12월 2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영인력과 과장 유원상(044-201-1531), 사무관 이종희(1537) / 제공일: 12월 22일(총 1매)

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

목적 유휴 부지 임대 허용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

- 머니투데이(12.21.) 보도 관련 설명 -

○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 유휴 부지 임대 허용은 

결정된 바 없는 사항입니다.

○ 12월 21일 머니투데이 <농업법인 땅에선 농사만?...유휴부지에 

태양광 설치 임대업 ‘허용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농업법인의 유휴 

부지를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허용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□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의 개선 권고 결정은 있었으나, 농업

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 유휴 부지 임대와 관련하여 허용 

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
